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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수용  지 등  도 무 시 사처  사건

헌 공 사업  한 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 [2017 464 

 헌 원 헌 공 사업  한 지 등  취득 95 2 2 ; 2017 537 

 보상에 한   등 헌 원 헌가 공 사업  한 지 43 ; 2020 6 

등  취득  보상에 한   헌 청95 2 2 ]

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로 수용  2020 5 27

지 등  도 무  하는 지보상   중 지  43 ‘

 계  수용  지나 물건  도 에 한  헌 에 ’

지 않는다는 결  고하 고 재판   견 로  , 5:4 , 

항 시 사처  하는 지보상   중 95 2 2 43

 행  가운 지 또는 물건  도하지 아니한 지  ‘

 계 에 한  헌 에 지 않는다는 결  고’

하 다. 합헌[ ]

사처  항에 하여는 는 과 지원 에 하여 헌 에 

다는 재판  태 문 미  견  다, , , 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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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들  공 사업  한 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하 지‘ ’( ‘○ 

보상 라 한다 에 라 수  지나 건  수  개시 지 사업시행’ )

에게 도해야 함에도 하고 차한 가게 건  또  한 주택  사업시

행 에게 도하지 않았다   었다.

청 들  재  계   지보상  에 하여 헌43 , 95 2 2○ 

청신청  하 나 각 헌  , 2017. 11. 17.(2017 464) 2017. 12. 

헌 그 헌  하  취지   사건 헌 원심  청30.(2017 537) 

하 고 지 원  직   항에 하여 , 2020. 2. 21. 

헌 여  심  청하 다 헌가(2020 6).

심판대상

○ 공 사업  한 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  ‘ ’(2011. 8. 4. 

 개  것   지   계  수  지나 11017 ) 43 ‘

건  도 에 한 하 도 항 라 한다 과 공 사업  한 지 등’ ( ‘ ’ ) ‘

 취득  보상에 한   개  것’(2015. 1. 6. 12972 ) 

   행  가운  지 또  건  도하지 아니95 2 2 43 ‘

한 지   계 에 한 하 항 라 하고 도 항과 ’ ( ‘ ’ , 

항  합하여 심 상 항 라 한다  헌 에 지 여 다‘ ’ ) . 

심 상 항  다 과 같다.

심판대상조항[ ]

공익사업을 위한 토  등의 취득  상에 한 률 률 제(2011. 8. 4. 

호로 개정된 것11017 )

제 조 토  또는 물건의 인도 등43 ( ) 토 소유자  계인과  에 토 소유

자나 계인에 포함되 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나  토 에 

있는 물건에 한 리를 가 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  토 나 

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.

공익사업을 위한 토  등의 취득  상에 한 률 률 제(2015. 1. 6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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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로 개정된 것12972 )

제 조의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역 또95 2( ) 1

는 천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1 .

2. 제 조를 위 하여 토  또는 물건을 인도43 하거나 이전하  아니한 자

  

결정주문

공 사업  한 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 ‘ (2011. 8. 4. ○ 

 개  것   지   계  수  지나 11017 ) 43 ‘

건  도 에 한 과 공 사업  한 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’

  개  것    (2015. 1. 6. 12972 ) 95 2 2 43

행  가운  지 또  건  도하지 아니한 지   계 에 ‘ ’

한   헌 에 지 아니한다.

이유의 요

심 상 항   공 사업  수행  담보하  하여 수  지 등○ 

 도  사처  강 하고 므  그  당 과 수단  합

 다.

공 사업   수행  하여 도  강 가 가피하나 지보상, ○ 

 도  리 한  하  하여 사업 진행에 어 견수  

 차  마 하고 고 리  차도 규 하고 다 또한 행  , . , 

나 민사  수단만   항들   달 하  어 고 엄격한 , 

경  담  수 하  행  재  통한 강 가  해  라고 

단 하  어 다 나아가 항  에 하한  고 지 않아 행 에 . , 

상 하  처  가 하므  심 상 항  해   건  한다. 

도  리가 차  보 고 견   복수단  마 어 ○ 

  등  고 할 도  강  한 담  공 사업  시 수, 

행 라  공  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균  상실하 다고 볼 

수 없다.

그 다 심 상 항  청 들  재산 거주  직업   , , , ○ 

해한다고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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칙조항에 대한 대의견 재판  이석태 영 문형 이미선 ( , , , )

도  행 에 하여 사처  루어진다고 하 라도 공 사업  원○ 

한 수행  담보 다고 볼 수 없고 사처  공 사업에 필 한  , 

보 등 행 강 에 실질  여  한다고 보  어 다 라  사처  . 

공 사업   수행 라   달 하  하여 합한 수단 라

고 할 수 없다. 

도  복   경우에도 민사   집행 차 등  통하여 공, ○ 

사업  진행할 수 므  사처  도  강 할 필 가 없 필, 

에 라 과징 나 과태료 등  재하  것  보다 과  수 다. 

또한 도  공 사업 시행 해 행 에 하여도 미 공 집행 해, 

죄 당 득죄 등  얼마든지  가 하므  항  해   , 

하지 못한다.

항  달 하고  하  공 사업   경   사처, ○ 

 한  도  본 보다 한 것 라고 단 할 수 없 므  균

도 하지 못한다.

그 다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재산 거주  , , ○ 

직업   해하므  헌 에 다, .



보 도  료

민연  보험료 미납 에 한 연  지  한 

헌  민연    헌 원[2018 129 85 2 ]

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 견 로 연 보험료2020 5 27 8:1 , 

 낸 간  그 연 보험료  낸 간과 연 보험료  내지 아니한 

간  합산한 간   보다 짧  경우 연  지  한3 2

한  민연  로 개 고(2007. 7. 23. 8541 , 

 로 개   것   중 2016. 5. 29. 14214 ) 85 2

연 에 한  헌 에 지 않는다는 결  고‘ ’

하 다. 합헌[ ]

에 하여는  항  평등  해한다는 재판  애  

견  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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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민연  사업 가  청  우  망 하 우 라 ( ‘ ’○ ○○

한다  사망하 민연 공단  상  연  지  신청하 다 그런  ) , . 

민연 공단  우 가 연 보험료  낸 간  그 연 보험2016. 12. 23. ‘

료  낸 간과 연 보험료  내지 아니한 간  합산한 간   보다 3 2

짧아  민연   에 라 연  지 할 수 없다  85 2 ’

 연  미해당결  하 다 하  사건 처 라 한다( ‘ ’ ).

청  민연 공단  심사청  거쳐  사건 처  취  하  ○ 

 하고 천지 원 합 그  계    민연  ( 2017 51130), 

 에 한 헌 심 청신청 천지 원 아  하85 2 ( 2017 5347)

나  각 었다 에 청   사, 2017. 11. 10. . 2017. 12. 10. 

건 헌 원심 청  한 리 신청  하고  사, 2018. 2. 23. 

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심 상   민연   개 고(2007. 7. 23. 8541 , ○ 

  개   것    연2016. 5. 29. 14214 ) 85 2 ‘

에 한 하 심 상 항 라 한다  헌 에 지 여’ ( ‘ ’ )

다.

심판대상조항[ ]

 민연 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고(2007. 7. 23. 8541 , 2016. 5. 29. 

률 제 호로 개정되  전의 것14214 )

제 조 연 험료의 미납에 따른  제한 장애연 의 경우에는 당해  85 ( ) 

또는 부상의 초 일 당시 유족연 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, 

하나에 해당하면  연 을 하  아니한다.

연 험료를 낸 간 제 조 제 항에 따라 여 을 낸 간을 포함한다2. ( 17 3 . 

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 연 험료를 낸 간과 연 험료를 내  아니한 )

간 제 조 제 항에 따른 납부 한으로부터 개월이 나  아니한 간과 제( 89 1 1

조 제 항에 따라 연 험료를 내  아니한 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91 1 . 

같다 을 합산한 간의 분의 다 은 경우 다만 연 험료를 내  아니한 ) 3 2 .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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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6 .

련조항[ ]

 민연 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고(2007. 7. 23. 8541 , 2016. 5. 29. 

률 제 호로 개정되  전의 것14214 )

제 조 연 험료의 미납에 따른  제한 장애연 의 경우에는 당해  85 ( ) 

또는 부상의 초 일 당시 유족연 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, 

하나에 해당하면  연 을 하  아니한다.

연 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1. 

민연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16. 5. 29. 14214 ) 

제 조 민연  가입 간의 계산 가입 간을 계산할 때 연 험료를 내  17 ( ) ② 

아니한 간은 가입 간에 산입하 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 에. , 

서 여 을 공제하고 연 험료를 내  아니한 경우에는  내  아니한 간

의 분의 에 해당하는 간을 근로자의 가입 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2 1 . 1

미만의 간은 개월로 한다1 .

민건강 험 제 조에 따른 민건강 험공단 이하 건강 험공단 이13 ( “ ”③ 「 」 

라 한다 이 건 부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근로자에게  사업장의 체납 )

사실을 통 한 경우에는 제 항 단서에도 불 하고 통 된 체납월 의 다2 ( )滯納月

음 달부터 체납 간은 가입 간에 산입하  아니한다 이 경우  근로자는 제. 

조 제 항에도 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여 을 건강 험공90 1

단에 낼 수 있다. 

제 조 유족연 의 수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72 ( ) ① 

망하면  유족에게 유족연 을 한다. 

노령연  수 자1. 

가입 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2. 10

연 험료를 낸 간이 가입대상 간의 분의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3. 3 1 

였던 자

사망일 년 전부터 사망일 의 간  연 험료를 낸 간이 년 이상4. 5 3

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 간  체납 간이 년 이상. , 3

인 사람은 제외한다.

장애등 이  이상인 장애연  수 자5.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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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 민연   개 고(2007. 7. 23. 8541 , 2016. 5. 29. ○ 

  개   것    연 에 한 14214 ) 85 2 ‘ ’

 헌 에 지 아니한다. 

이유의 요

간다운 생  할 리  재산  해 여  극 - 

민연 도   여   하지 않고 가  득  보  순○ 

수한 사  사 보 도가 아니라 가  보험료  재원  하여 가, 

간 여도  득수  등  고 하여 득  보  사 보험 도 므, 

가 가 간  상당  실하게 납 한 사람  만  , 

연  지 상에 포함시키  하여 연 보험료  낸 간  그 연 보험료  ‘

낸 간과 연 보험료  내지 아니한 간  합산한 간   상3 2 ’(

하 연 보험료 납 비 라 한다  다  게 하 다고 하여  ‘ ’ )

재량  한계  탈하  도  합리하다고 보  어 다.

또한 심 상 항에 라 연  지 지 못하게  들   민, ○ 

연  에  시   수 어 에게 가 한 해나 심77

한  생한다고 보 도 어 다. 

한편 사 가 근  에  여  공 하고도 연 보험료  납 하, ○ 

지 않  경우 민연   항 단  그 내지 아니한 간   17 2 2

에 해당하  간  근  가 간에 산 하도  규 하고 같   1 , 3

항  민건강보험공단  근 에게 사업  체납사실  통지한 경우에  

통지  체납월  다  달   같  가 간 산   하지 않

나 근 가 신  담하  여  공단에 개별  납 할 수 도, 

 하여  납 한 경우 그 납 한 간    다시 연 보험료  , 2 1 ‘

낸 간 에 포함시키도  하여 근   그 에게 당한  생하’

지 않도  하고 다. 

라  심 상 항  청  간다운 생  할 리  재산  해한○ 

다고 볼 수 없다.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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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등  해 여  극 - 

심 상 항  연 보험료 납 비 에 라 연  지  여  달리 결○ 

하고 나  가 간 내내 실하게 보험료  납 한 사람  과 , 

그 지 않   달리 취 하  한 것 므 청  평등  해한다, 

고 보  어 다. 

대의견 재판  이은애 ( )

심 상 항  실  연 보험료  납 한 간  고 하지 않고 연 보험료 ○ 

납 비 에 라 연  지  여  결 하도  하여 사실상 연 보험료, 

  래 납 하여 민연  재 에 여한 가  큰 사람  도 

연  지 상에   수 도  하고 다 민연  재  안  하. 

여 가 간 내내 실하게 보험료  납 하도  도할 필  한다 하

라도 연 재  안  운  담보할 수  도   납 간  , 

하거나 체납한 간만큼 연 액  감액하  등 연 재  안  , 

하 도 간 연 보험료  납 한 사람들   보 할 수   

다 라  심 상 항  연 보험료  실  납 간  고 하지 않고 . 

 연 보험료 납 비 에 라 연  지  여  결 하도  한 

것  합리  에 한 차별 라고 볼 수 없어 청  평등  해한

다. 

결정의 의의

 결  연 보험료  낸 간  그 연 보험료  낸 간과 연 보험료  ○ 

내지 아니한 간  합산한 간   보다 짧  경우 연  지  3 2

한한  민연     연 에 한 에 하여 단85 2 ‘ ’

한  결 다.  



보 도  료

업무상 사  누  처  사건

헌 사  보   항 헌 원[2018 233 13 1 ]

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로 업무상 2020 5 27 , 

사  누 행   상  징역에 처하는 사  보3

  항  헌 에 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13 1 . 

합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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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경 사  비  2014. 9.○ Ⅲ 『○○  보여주  등 업  』

하여 알게  사  타 에게 하여 사  보  죄사‘ ’ 

실  었다.

청  재  계   사  보  항에 하여 헌 청신‘ ’ 13 1○ 

청  하 나 각 그 헌  하  취지   사건 , 2018. 6. 16. 

헌 원심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사  보‘ ’(○   개  것2011. 6. 9. 10792 )  항 13 1 (

하 심 상 항 라 한다  헌 에 지 여 다‘ ’ ) . 심 상 항  

내  다 과 같다.

심판대상조항[ ]

사  호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11. 6. 9. 10792 )

제 조 업무상 사  누설 업무상 사 을 취 하는 사람 또는 취13 ( ) ① 

하였던 사람이 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 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

우에는 년 이상의 유 역에 처한다3 .

  

결정주문

사  보   개  것  항  (2011. 6. 9. 10792 ) 13 1○ 

헌 에 지 아니한다.

이유의 요

죄 주  원   여  극- 

심 상 항  업 상 사  취 하  사람 또  취 하  사람‘ ’ ○ 

 다  규  개  규 어 나 원  그 미, , , ‧

단  등에 하여 체 하고 다.

또한  직  변 술    등  강  해 앞, , ○ 



- 2 -

도 새 운 태  업 가 나타날 수 고 사  취 하  것 또한 사, 

 수집 열람 가공 등 행 가  포함  수 므 업  내, , ‧ ‧ ‧

나 취   등  가  하여 규 하  어 다.

 같  사  합하여 볼 심 상 항  체  내  사  , ○ 

보 하여 가안 보 에 여하고  하  사  보   고‘ ’

하여  해 함  보  수 므 심 상 항  죄, ‧

주  원 에 다고 볼 수 없다.

책 과  간  비 원   여  극- 

사  가  안 보 과 직    것  그 내  ○ 

  해할 우 가 크고  에 험  래할 우 가 므 , 

사  보  통해 가  안  보 하고  하  심 상 항  보

 하다.

사 에  업  담당하  사람  쉽게 사  지득하거나 수○ 

할 수 고 근 처리할 수   내 나 양  상당한 수 에  것, ‧

 상 업 상 사  취 하  것 체  사  보 할 책, 

가 에도  한 것 므 죄질  하고 비난가  다, .

○ 심 상 항  비   규 하고 지  않 나  량감경  하지 , 

않 라도 집행  고할 수 고 나아가 량감경  통하여 죄질과 책 에 

상 하   고할 수 행 태양 피해 도 수  등 체  사  , , , 

  내에   고  수 다. 라  심 상 항  죄질과 책

에 비해  지나 게 거워 비 원 에 하 다고 볼 수 없다.



보 도  료

신체에 장애가 는 거 에 해 투 보  가  

아닌 경우 드시  동 하도록 한 공직 거  2

항에 한 헌 원 사건

헌마 공직 거   항 후단 헌  등[2017 867 157 6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 견 로 신체에 장애2020 5 27 6:3 , 

가 는 거 에 해 투 보  가  아닌 경우 드시 2

 동 하도록 한 공직 거  로 개  (2004. 3. 12. 7189

것  항  헌 에 지 않는다고 결 하 다 다만 ) 157 6 . 

 결 에 하여는 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

거  해한다는 취지  재판   견  다3 . 각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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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뇌병변  애  동보  동보  고 다 청1 . ○ 

  통 거  천 계양  19 2017. 5. 9. ○○ 에  동보

 만  동 하여 에 들어가 고 하 나 공직 거   1 , 157

항 후단에  보  가  아닌 경우  동 하도  규 하고 6 2

어  에  리 에 해 지 었다, .

에 청  공직 거   항 후단과 피청  앙 거 리 원157 6○ 

천 역시 거 리 원 가 동보  만  동 하여 에 들, 1

어가 고 하  청  지한 행 가 청  거 사생  비 과 , 

평등  해한다고 주 하  사건 헌 원심  청, , 2017. 8. 5. 

하 다.

심판대상

 사건  심 상  피청 들   통 거에  청2017. 5. 9. 19○ 

 보  지 한 가  아닌 동보   동 하여 1

에 들어가 고 하  것  지한 행 하  사건 지행 라고 한다  공( ‘ ’ )

직 거   개  것  항  신체(2004. 3. 12. 7189 ) 157 6 ‘

 애  하여 신  할 수 없  거  본  지 한  동2

하여  보 하게 할 수 다 하 심 상 항 라 한다  청’ ( ‘ ’ )

 본  해하여 헌 지 여 다.

심 상 항[ ]

공직 거   개  것(2004. 3. 12. 7189 ) 

지수   차 거   질  해하지 아니하157 ( ) ⑥ 

  안에  등학생 하  어린  함께 등학생  어린  경(

우에   한다 안에 할 수 시각 또  ) , 신체  애  하

여 신  할 수 없  거 그 가  또  본  지 한  동 하여 2

 보 하게 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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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1. 공직 거   개  것  항  (2004. 3. 12. 7189 ) 157 6

신체  애  하여 신  할 수 없  거  본  지 한 ‘ 2

 동 하여  보 하게 할 수  다 에 한 심 청  각한’ 

다.

청  나 지 심 청  각하한다2. .

이유의 요

 사건 지행 에 한 단  - 각하

〇  사건 지행 에 한 심 청 가 다고 하 라도  통19

거  차가  끝나 청  주 하   사건 지행  한 

본 해  상태가 미 료 어 청  리 에 도움  지 못하

고 심 상 항 등  남아  한 본  해가 복  것  막  수 , 

없 므  사건 지행 에 한 심 청   나아가 살필 필  없  , 

리보  없고 심 청  도 지 않 다.

심 상 항에 한 단 거  해 여 (– 각)

심 상 항  보  에게 내  공개하도  하고  에 2〇

비 거  원 에 한  고 므   해 청  거  해

하 지 여 가 다.

비 거  원  거  원  보 하  건 고 민주주  아래, ○ 

에  거  민주 과  민주주  실 수단 라  한 미  

갖고  에 심 상 항과 같  비 거  원 에 한  하, 

 것  필 하고 가피한  경우에만 허  수 다.

심 상 항  신체  애  하여 신  할 수 없  거  거  〇

실질  보 하고 보  애  거  행사에 당한 향  미, 

 것  지하여 거  공  보하  한 것 므  당, 

 다 또한 심 상 항  보  가  아닌 경우 드시  . 2

동 하도  한 것   같   달 하  한 한 수단 므 수단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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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도 다.

심 상 항〇  다 과 같   해  원 에 하지 않 다.

거동  편한 애 들  애  거주시  계 들 나 보 들   - 

향   쉬워 애  거  행사  리  악 하  거 죄가 

생할 수 므 심 상 항   지하고  한 것 다, .

 - 심 상 항  신하여 보  만 동 하게 하 도 보  건1

과 차  엄격  하   고 해볼 수 지만 러한  사 하 라도 , 

거  공  해  가   차단할 수  없고  보  도  , 

하  것  어 게 만들어 애 들  거  행사  포 하게  수 

므  심 상 항과 동 한 수   달 할 수  안 라, 

고 볼 수 없다.

근본  신체에 애가  거  보  도움 없  스스  행 - 

 할 수 도  거  보  마 하도  할 수도 다 그러나 애. 

들  애  나 도에 라 들  할 수  거  보  

 마 하  것  쉽지 않고 새 운 보  도 하  에  합  고, 

가 필 하  도 하 라도 여  보  필 할 수 다 라  보, . 

 보  통한 가 재   실  안 다.

심 상 항  거  보  도  쉽게 하   비  보다  - 

지 도  보  상  견 가 가 한 한  원   한 하고 2

다 앙 거 리 원  실 상 거  보   동 하지 않  경. 2

우 사 원 에 가  보  하여  보 할 수 도  함

 거  행사  지원하고 다 또한 공직 거  처 규  통해 보. 

 비 지  수하도  강 하고 다.

애  실질  거  보 과 거  공  보  매우 한 공  〇

심 상 항  한  보   경우에 비하여  , 1

비   지  어 고 보  가  해야 한다  편에 과한, 

앞에  살펴본 것처럼 심 상 항과 공직 거   규   실 상 운  , 

 하고 다 라  심 상 항   균 원 에 하지 않. 

다.

〇 그러므  심 상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거 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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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않 다.

재판  이선애 재판  이석태 재판  문형 의 심판대상조항에  , , 

대한 대의견

 내  공개  가  다  것만 도 거    해○ 

할 수  에 비 거  거  계에  특별한 미  지닌다 라. 

 비 거  원 에 한  거  가 보 었다  것   경

우에 한하여 허  수 다.

 통한  사  가  내 한 역에 해당하므 엇보다 거, ○ 

 신  신뢰할 수  사람  스스  보  할 수 어야 한다. 

그런  심 상 항  거  신에게 필 한 보  수  스스  결

할 수 없게 하고  보 에게  내  공개하도  하여 거  , 2

행사  시킨다 또한 실 상 거  보   동 하지 않  경우 . 2

사 원 에 가  보  하  것  거  사에 상 없  

신뢰 계가   없  낯  에 해 지 신  내 한  사3

 공개하도  한다 공직 거  처 규  어 보   내  공. 

개하  것  지하 라도 거  가  것 체  막지 못한다 라  . 

심 상 항  거  공  보하   우  나 지 비 거   

간과하고 므  거  한  하고 다고 보  어 다.

보  체  에 하여 보다 한 차  마 한다  보  1○ 

 동 하도  하 라도 거  공  보하   내  공개  

 할 수 다 보  차  체  마 하  해 과 비  . 

다고 하 라도  통해 거  게 신  사  할 수 

게 다 극  거  공 도 보 다  에  심 상 항보다  , 

나  결과  가 다.

심 상 항  애 뿐만 아니라 신체  애  하여 행  ○ 

 한 가 곤란한 다수  애 들도 하  실  수단 다 그 결과 . 

다수  애 들  심 상 항  해 비 거가 한  상  감수할 수

에 없다 라  단 에 든 애 들  만 시키  어 라도 애  과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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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에 맞게 신체에 애가  거  보  도움 없  스스  행

 할 수  거  보 나 새 운 술  한  마 하여 

보   경우  하  것  필 하다.

심 상 항  보   거  행사에 당한 향  미  것  근본2○ 

 막  수 없고 거  가  내 한  사  공개하도  강 하고 , 

어 거   시키므  해 달  공  한 다  , . 

 내  가  내 한  사라  에  가  공개  상  1

에 과하다고 하 라도 개  거  행사에 해  한 한에 해당하

고 실 상 거 과 신뢰 계가 없  낯  에 해 도 신  내 한 , 3

 사  공개해야 할 수도 게 다수  애 들  보  도  , 

한다  에  심 상 항  한  지 않다 나아가 심 상 항  . 

애  가  책  아래  결  행사  결할 수 다  

 도 시한 채 지 시  에   보  상  견  통해2

만 거  공  보  수 다고 하고 애가 없    다, 

 식  거  행사하도  강 한다 라  심 상 항   균. 

원 에 한다.

그러므  심 상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거  해하나, ○ 

 공  지하고 재량  한다  에  헌 합  결  고하여야 

한다.

결정의 의의

헌 재  비 거  원  거  원  보 하  건  ○ 

하고 고 민주주  아래에  거  지니  한 미  고 하여 심, , 

상 항과 같  비 거  원 에 한  하  것  필 하고 가

피한  경우에만 허  수 다고 단하 다.

헌 재  심 상 항  신체에 애가  거  실질  거○ 

 행사할 수 도  지원하고 보  당한 향  지하여 거  

공  보한다  한 공  하고  에 필  할 수 

애  거  행사  리  악 하  거 죄  하, 

 보  도보다 쉽게  수   나   찾  것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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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 쉽지 않다   고 하여 심 상 항  가피하게 비 거  , 

원 에 한  하  것  당 다고 단하 다.

에 해 재   거   결 라   고 하여 신3○ 

체에 애가  거   내  공개할  스스  하고 극

 스스  행  할 수 도  보 어야 하므 심 상 항  헌, 

에 합 지 않 다  견  시하 다.



보 도  료

원 로 지  탁경  할 수 없도록 한 지  

항에 한 헌 원 사건

헌마 지   등 헌[2018 362 9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로 지 1. 2020 5 27 , 

로 하여  원 로 지  탁경  할 수 없도록 한 

지  로 개  것 가 (2007. 4. 11. 8352 ) 9 헌 에

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. 각[ ]

지  로 개  것  항2. (2016. 1. 19. 13796 ) 11 3

에 한 심판청  각하하 다 각하. 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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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지   취득한 사람 지  탁경  원  , ○ 

지하  지    지매수가격   규 하고  같   9 11

 항  청  본  해한다고 주 하   사건 헌3 2018. 4. 6. 

원심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지   개  것(2007. 4. 11. 8352 ) ○ 

하 탁경  지 항 라 한다  지  9 ( ‘ ’ ) (2016. 1. 19. 

 개  것  항 하 매수가격 항 라 한다  청13796 ) 11 3 ( ‘ ’ )

 본  해하 지 여 다 하 탁경  지 항과 매수가격 (

항  합하여 심 상 항 라 한다‘ ’ ). 

심판대상조항 [ ]

농 률 제 호로 전부개정된 것(2007. 4. 11. 8352 )

제 조 농 의 위탁경영 농 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9 ( ) 

우 외에는 소유 농 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.

역 에 따라  또는 소 된 경우1. 「 」

개월 이상 외 여행 인 경우2. 3

농업 인이 청산 인 경우3. 

취학 선거에 따른 공  취임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4. , , , 

자경할 수 없는 경우

제 조에 따른 농 이용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5. 17

농업인이 자 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6. 

농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16. 1. 19. 13796 )

제 조 처분명령과 매수청 한 농어촌공사는 제 항에 따른 매수 청 를 11 ( ) 2③ 

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한 률 에 따른 공시 가 해당 토 의 공시(「 」

가가 없으면 같은  제 조에 따라 산정한 개  토 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8 . 

다 를 으로 해당 농 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역의 실제 거래 ) . 

가격이 공시 가 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으로 매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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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지   개  것  항에 한 심 청1. (2016. 1. 19. 13796 ) 11 3

 각하한다.

청  나 지 심 청  각한다2. .

이유의 요

매수가격 항에 한 단  - 각하

매수가격 항  시 수 청  지처 과 그에  지매수· ·〇

청 가  경우에 비   수 다 그런  청  시 수 청. · ·

 그  지  처    없고 라  지  매수청, 

 한 사실도 없다 라  매수가격 항에 하여  본  해  . 

재  할 수 없 므    심 청  하다.

탁경  지 항에 한 단 재산  해 여 (– 각)

〇 헌   시  행 헌 에 지  지 에 한 원  경

 원  규 한 것  근  지 계  청산하고 본  , 

 하여 생할 수  업경  안 과 같  사  폐해  지함  

건 한 민경   루  한 것 다.

〇 탁경  지 항에 라 지   경  원  하게 고, 

 경  원  실 할 수 게 므   당 과 수단  합

도 다.

지  곡  경 매  신할 사람  하여 지경  담·〇

하게 하  것  지  보다  사 수 하  안   수 다 그· . 

러나 지에 한 탁경  리 허 할 경우 지가  수단  락할 

수 고 식량 생산   지  공   해  가  , 

하  어 다 한편 탁경  지 항에   지  탁경  허. 

 사  규 함  그 지  합리  사 수 할 수 도  하고 ·

므 탁경  지 항  해  도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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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탁경  지 항  지  공   지할 수 고 극  건 한 

민경   도 할 수 게 다 러한 공  탁경  지 항  . 

하여 한  청  재산 보다  크다고 할 것 므 탁경  지, 

항   균 도 다.

그러므  〇 탁경  지 항  청  재산  해하지 않 다.

결정의 의의

 결 에  헌 재  경 원  헌  미  다시 한  고, ○ 

업경 에 어  시  리보다 지  공   지   통한 건

한 민경  라  공  우 시 어야 한다   강 하 다.



보 도  료

물차 운 에  상해   청  폭행 사건

헌마 처 취[2019 1419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 재판  원  견 로2020 5 27 , 청  

폭행사실  단 하  어렵고 청  행 가 당행  또는 당, 

에 해당할 여지도 충 함에도 하고 폭행   

로 피청  청 에 하여 한 처   검찰

 행사로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다는 취지로 청

 심판청  용하는 결  고하 다. 용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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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 동  재 도 변에 주차  차 운 에  피2019. 8. 20. ○ 

해  가슴과   도  차  등 폭행하 다  죄사실  2

처  았다 청   처  신  행복  등  해. 

하 다고 주 하  그 취  하 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결정주문

피청  지 검찰청   사2019. 10. 28. 2019 42219 , 50507○ 

건에  청 에 하여 한 처  청  평등 과 행복  

해한 것 므   취 한다.

이유의 요

사실

피해 당시  경  동  재 도 변에 ( 45 , 180cm) 2019. 8. 20. 22:00〇

주차해  차  운 에 앉아  청 당시 에게 해고 ( 64 , 173cm)

통보  하  하차  하 나 청  에 지 않 다   , 

가 나 청  양쪽 갈비뼈  리고 다리  아당겨 청 에게 약 주, , 4

간  료가 필 한 우  골  골  등 상해  가하 다.

피해  경찰 사에  에  하차  하  차 운 에 앉아  ‘〇

 청  다리  허리  아당겼지만 청    고 내, 

지 않았다 청  티다가  가슴과  내지  차  등 항하. 3 4

다 고 진술하 다.’ .

피청  청  폭행 피 사실에 하여  사건 처  하고 , 〇

피해  상해 피 사실에 하여  약식  청 하여  만 원  약200

식  었다.

청  폭행사실  지 여  극 - 

청  사건 에  직  에 피해 가  찢고 사람  린다 고  112 ‘ .’○ 

신고한 후 게 신   폭행  당하  뿐  차거나 폭행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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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사실  없다  취지  피해  엇갈리게 진술하고 다.’ . 

그런  청  경우 피해   행사  해 상해   사실  뒷○ 

할 만한 사진과 상해진단  등 객  거가 에 해 피해  경우, 

에  청  폭행   들었다고 하 도  뒷 할만한 피해  

사진 등 객  거  견하  어 다 또한 피해 가 청  폭행사실. 

 진술하게  경 에 비 어 피해 가 청  한 행  태양 등  과 하

 가  할 수 없다.

라  피해  진술  뜻 믿  곤란하고 수사  내 만  청 , ○ 

 피해  폭행하 다고 단 하  어 다.

청  행 가 당행  또  당 에 해당하 지 여  극- 

 피해  진술  청  폭행사실  다 하 라도 다   , ○ 

에 비 어 보 청  행  피해  고  한 공격, 

 신  보 함과 동시에  어나  한 극   행사

 사  상당   당행  또  당 에 해당할 여지가 하다.

청  가하 다  폭행  내  피해 가 갈비뼈   청 에게 약    ① 

주간  료  하  상해  가하고 계 하여 다리  아당  동안 청4 , ‘

 에 항하여 피해  가슴과   찬 행 가  ’ , 

운 에  티  청  직  끌어내  해 지가 겨질 도  거   ② 

게 다리  아당  피해  한 공격  당시 지 고 었 므 , 

청   어할 필 가 었  ,

청  미 갈비뼈가 러진 채  운 에 갇  었 당시     , ③ 

한 상 에   피해  차   에 다  어수단 내지 피수단  

었다고 보 도 어 운  등

결정의 의의

 사건  청  피해  폭행하 다고 단 하  어 고  청  , ○ 

폭행사실  다 하 라도 청  행  당행  또  당 에 해

당할 여지가 하다  피청  처  취 한 사안 다, .


